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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안건번호 2011 - 11 - 022호(사건번호 : 201004조사007)

안 건 명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등경품및약관외

요금감면관련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피 심 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267 SK남산빌딩

대표이사 박인식

의결연월일 2011. 2. 21.

주 문

1.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VoIP)․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IPTV)를 결합하여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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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ⅰ)경품 및 요금

감면(이하 “경품 등”)은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도록 관련 업무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품 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가입자간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한 유치(모집)수수료

등 경품 관련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며, (ⅱ)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경품 등에 관한 위약금 부과 관련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경품 등의 관련 내역,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3,19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6.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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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 현황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98년 도입 이래 높은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04년 이후 성장률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09년말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총 105개 사업자로 전국

사업자 5개(KT, SK브로드밴드(이하 “SKB"), LGU+(LG데이콤, LG파워콤),

드림라인), 지역사업자 100개(SO 56개, RO 12개, NO 32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LG 통신계열 3사의 합병(‘10.1월) 등으로 전국사업자인 주요 3사(KT,

SKB, LGU+)가 가입자 기준으로는 전체의 82%,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등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가입자 및 매출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KT SKB LGU+
1)

SO/RO/NO
2)

계
가입자 수 6,953 3,847 2,522 3,224 16,186
점유율 43% 24% 15% 18% 100%
매출액 18,445 9,263 6,337 6,297 40,342
점유율 46% 23% 16% 15% 100%

1) LGU+는 ‘10.1.1. LG데이콤 및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합병으로 관련 수치를 합산함

2) SO(System Operator)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RO(Relay Operator) :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 송신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NO(Network Operator) : 케이블 TV방송에 필요한

전송망을 설치ㆍ운영하는 전송망사업자

※ 출처 : ‘0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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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09년말 기준 가구당 보급률이 약 96.6%에 이르러 시장이

포화기로 접어듦에 따라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보다는

타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및 가구대비 보급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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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계청 및 방통위 자료

최근에는 방통위의 현장조사 중에도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 간에

현금 등 과도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을 통한 소모적인

과열 마케팅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해 실시한 시장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나. 사업자별 초고속인터넷 마케팅비용 및 순증가입자 추이

경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마케팅 비용은 ‘09년 기준으로 KT는 15.0%,

SKB는 25.9%, LGU+는 39.0%로상이한비율이나절대적 금액은 약 2,400억원

에서 약 2,800억원 이내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9년도 마케팅비 증감 현황을 보면 KT는 6.7% 증가(8.3%→15.0%,

1,145억원), SKB는 6.1% 감소(32.0%→25.9%, 636억원), LGU+는 2.5%

증가(36.5%→39.0%, 349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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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초고속인터넷 순증 가입자 추이를 보면, SKB와 LGU+는 평균

1만~4만명 사이에서 월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KT는

’09년 상반기 중 3․4월을 제외하고는 순감을 기록하다가 하반기에는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주요 사업자별 초고속인터넷 순증 가입자 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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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심인 업무현황

(1)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이하 ‘VoIP'), 초고속

인터넷 접속, 회선설비 임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이하 'IPTV')를 제공하고

있다.

피심인은 ‘10.3.31일 현재 본사 아래에 지역본부, 콜센터, 전략유통망,

SKT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 밑에 행복센터, 지사 전략유통망을

두고 있고, 전략유통망 및 지사 전략유통망 아래에 하부 유통망을 각각

두고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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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략유통망 및 지사 전략유통망은 보다 많은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2차 유통망(하부 유통망)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 피심인의 유통망 형태 >

(2)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규정

(가) 이용요금

피심인의 이용약관은 초고속인터넷, VoIP, IPTV서비스에 대하여

단품 또는 결합상품으로 제공했을 때의 이용요금에 대해 각각

정하고 있다.

< 서비스별 단품 이용요금 >

구 분

초고속인터넷 IPTV

VoIP1)

광랜 스피드
선택

패키지

알뜰

패키지

행복

패키지

날개

패키지

월 이용요금 33,000원 28,000원 10,000원 11,700원 14,500원 23,000원 2,000원

1) 기본료 금액이며, 통화료는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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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금감면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이용요금 할인에

대하여 약정기간, 공동청약, 결합할인 등을 정하고 있다.

< 약정할인 및 결합할인 시 월정 요금 >
(단위 : 원)

구 분 광랜 VoIP
IPTV

(선택패키지)
초고속인터넷
+VoIP

초고속인터넷
+IPTV

초고속인터넷
+VoIP+IPTV

무약정 33,000 14,500 10,000 35,000 47,500 49,500

약
정

1년약정 서비스별 월정요금(기본요금)을 기준으로 각각 5% 할인
2년약정 서비스별 월정요금(기본요금)을 기준으로 각각 10% 할인
3년약정 서비스별 월정요금(기본요금)을 기준으로 각각 15% 할인

2. 행위사실

가. 경품제공 일반현황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대하여 현금, 상품권이나, 자전거,

전기압력밥솥 등과 같은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 경품 : 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또한, 이용계약서 등에는 12개월 이내에 해약 시 경품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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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09.12월 피심인의 OOO고객센터는 서울에 사는 윤OO에게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VoIP와 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현금 17만원과 무료개월 3개월

등 총 35만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10.2.월 OOO유통망은 대전에

사는 고OO에게 초고속인터넷(초고속인터넷+VoIP+IPTV 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현금 20만원과 약관 외 요금감면 등 총 42만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

나.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통한 이용자 차별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피심인이 조사대상 기간인 ‘09.10.1～

’10.3.31(6개월) 동안(이하 ‘조사대상기간’) 초고속인터넷을 단품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VoIP, IPTV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 제공한 경품가액과 약관 외 요금

감면액(약관에 없거나 약관이 정한 수준을 넘는 요금감면)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별, 지역별 또는 시기별로 상당한 차별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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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별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 현황

피심인이 조사대상기간에 모집한 신규 가입자 584,084명 전체를

대상으로 경품과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VoIP, IPTV가 포함된 결합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들 간에 최소 0원에서 최대 91만원까지 상이한

수준의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비용 또는 임대료 감면 포함)이 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혜택을 전혀 제공

받지 못한 가입자가 64,916명, 1원부터 10만원 이하를 제공받은 가입자가

33,654명인데 비하여, 25만원을 초과하여 고액의 혜택을 제공받은

가입자도 200,726명에 이르는 등 이용자들 간에 상당한 차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서비스별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 현황 >

(단위 : 명)

수준별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인터넷
+VoIP

초고속인터넷
+IPTV

초고속인터넷
+VoIP+IPTV

계

0원 37,666 5,797 14,586 6,867 64,916

1원부터∼
10만원

16,775 2,055 9,990 4,834 33,654

10만원초과∼
16만원

35,949 3,175 18,251 6,863 64,238

16만원초과∼
19만원

24,523 6,430 23,588 11,918 66,459

19만원초과∼
22만원

16,574 10,738 52,528 30,458 110,298

22만원초과∼
25만원

16,581 3,456 14,694 9,062 43,793

25만원초과∼
30만원

20,964 5,688 21,315 15,205 63,172

30만원초과∼
40만원

17,905 9,619 39,791 29,369 96,684

40만원초과 3,585 2,910 20,081 14,294 40,870

계 190,522 49,868 214,824 128,870 58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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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 현황

또한, 조사대상기간에 모집한 전체 신규 가입자 584,084명 중 7,859명에

대해 13개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도 이용자를 차별하여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 현황 >
(단위 : 명)

지역별

경품+약관 외 요금감면 내역

10만원

이하

10만원초과～

15만원이하

15만원초과～

20만원이하

20만원초과～

25만원이하
25만원초과 소 계

서울 325 123 427 437 790 2,102

부산 85 22 122 93 148 470

인천 75 27 91 100 170 463

대구 59 23 103 110 134 429

광주 51 15 79 91 107 343

대전 49 17 66 73 104 309

울산 23 10 44 33 66 176

경기 284 111 416 439 812 2,062

충청 83 20 103 94 130 430

전라 55 15 89 97 113 369

강원 17 5 29 42 49 142

경상 86 35 121 136 161 539

제주 5 3 7 7 3 25

합 계 1,197 426 1,697 1,752 2,787 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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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청 전라 강원 경상 제주

25만원초과

25만원이하～

20만원초과

20만원이하～

15만원초과

15만원이하～

10만원초과

1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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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자를 차별하여 과도하게 제공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피심인이 조사대상기간에 신규로 모집한 가입자 584,084명을 대상

으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한 것에 대한 이용자 차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요금과 품질이 같은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357,626명(전체 신규

가입자의 61.2%)에게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 수준인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

차별적으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서비스별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 위반건수 및 위반비율 현황 >

(단위 : 명)

구분
신규

가입자

단품
(초고속인터넷)

2종 결합
(초고속인터넷+
VoIP 또는 IPTV)

3종 결합
(초고속인터넷+
VoIP + IPTV)

전체

위반건수(비율)
16만원 초과 19만원 초과 22만원 초과

’09.10월 90,283 15,714 (17.4%) 27,559 (30.5%) 15,663 (17.3%) 58,936 (65.3%)

’09.11월 103,704 20,001 (19.3%) 35,200 (33.9%) 20,429 (19.7%) 75,630 (72.9%)

’09.12월 114,058 20,905 (18.3%) 42,230 (37.0%) 21,970 (19.3%) 85,105 (74.6%)

’10. 1월 76,254 14,443 (18.9%) 24,814 (32.5%) 4,686 (6.1%) 43,943 (57.6%)

’10. 2월 90,514 15,663 (17.3%) 26,219 (29.0%) 2,618 (2.9%) 44,500 (49.2%)

’10. 3월 109,271 18,971 (17.4%) 26,219 (24.0%) 4,322 (4.0%) 49,512 (45.3%)

계 584,084 105,697 (18.1%) 182,241 (31.2%) 69,688 (11.9%) 357,626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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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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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제공사업자의 경품 제공, 약관 외 요금감면 등 이용자

차별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전기통신사업법 2010.1.1,

법률 제9919호(이하 “舊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별표3] Ⅴ.5호 가목(舊法 제42조 [별표3] Ⅳ.5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간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 ②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 수준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서비스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과도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함

o 이를 위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경품

가액과 ‘약관 외 요금감면’액을 합산한 액수가 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평균이익’을 초과하는 지를 고려함

또한, 피심인은 ‘09.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한 경품제공을 이유로

업무절차개선을 명령한 유통망 구조개선 등 업무처리절차도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품본사배송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경품은 과거와 같이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현금 경품이

여전히 주요 경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가입자 모집 시 경품기준을 위반한 2차 유통점에 대하여는 거래금지

유통망으로 지정하겠다는 이행계획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피심인이 제출한 업무처리 개선 이행결과 보고(‘09.12.24.) 주요 내용 :

①유통망 구조 개선을 통한 딜러(2차 유통점) 의존도 축소, ②사은품 중앙

배송시스템 구축, ③유통망에 대한 통제 강화로 경품단가 통제력 확보,

④현금지급 금지 등

3.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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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P, IPTV 등 시장형성 초기 단계인 경우는 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

하여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대신 ‘가입자 1인당 매출액(영업수익)의 20%’를 적용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및 공정위 신문고시 등 고려)

※ ‘약관 외 요금감면’ 이란, 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

하면서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명시된 수준을 초과하여 제공한 감면

액을 말함(이용약관과 다르게 제공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구입(임대) 비용 감면액 포함)

o 각 서비스별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산출결과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① 가입자당월평균이익*
②평균 가입기간(월)

③ 각 社별 가입자 수

* 가입자당월평균이익 =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약관 외 요금감면액 포함)

- 가입자당월평균비용(경품비용제외)

• 3社 1인당 평균 예상이익

각 社별 예상이익(①×②×③)의 합 / 각 社별 가입자 수(③)의 합 = 156,648원

< VoIP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1인당 영업수익의 20%) >

① 각 社별 영업수익의 20%

②각 社별 가입자 수

• 3社 1인당 평균 예상이익

각 社별 영업수익의 20%(①)의 합 / 각 社별 가입자 수(②)의합 = 23,647원

< IPTV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1인당 영업수익의 20%) >

① 각 社별 영업수익의 20%

②각 社별 가입자 수

• 3社 1인당 평균 예상이익

각 社별 영업수익의 20%(①)의 합 / 각 社별 가입자 수(②)의합 = 22,849원

※ 초고속인터넷, VoIP, IPTV 서비스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필요한 영업수익과 총괄원가는

'09년도 영업보고서상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입자 수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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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비스별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을 고려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수준

- 초고속인터넷 단품 = 16만원 초과 시

- 2종결합(초고속인터넷+VoIP, 초고속인터넷+IPTV) = 19만원(16만원+3만원) 초과 시

- 3종결합(초고속인터넷+VoIP+IPTV) = 22만원(16만원+3만원+3만원) 초과 시

피심인의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은 경품 등의 수준에 있어서

최소 0원～최대 91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되었고, 요금감면(할인)도

약관과 다르게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제공하여 다른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간 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간 차별에 해당되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이나 요금감면(할인)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일부 이용자의 편익마저 감소될 우려와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전체

이용자의 편익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수준인지를 고려한 최종적인 위법성 판단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유치한 신규 가입자 584,084명

가운데 357,626명(61.2%)에게 가입자당 예상평균이익을 초과하여

제공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은 단순히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

하거나 자율적 마케팅 경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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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뿐만아니라, 이용자를 과도하게 차별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

제5호(舊法 제36조의3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3]

Ⅴ.5호 가목(舊法 제42조 제1항 [별표3] Ⅳ.5호 가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 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항 <별표3> Ⅴ(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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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VoIP)․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IPTV)를 결합하여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ⅰ)경품 및 요금감면은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도록 관련 업무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품 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가입자 간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한

유치(모집)수수료 등 경품 관련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며,

(ⅱ)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경품 등에 관한 위약금

부과 관련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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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용약관 변경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관련

내역,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법 제53조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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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과징금 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에 의거

하여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

연도 연평균 매출액, 연평균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금액,

최종과징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과징금 부과 상한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과징금 부과 상한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Ⅰ. 2호)이다.

(2) 과징금 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09-27호, ‘09.11.5, 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과징금 산정절차 : ①관련 매출액 산정 → ②기준금액 산정(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 ③ 필수적 가중 → ④ 추가적 가중․감경 → ⑤ 최종 과징금 산정

① 관련 매출액 산정

관련 매출액 산정은 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 또는 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가입자 수와 1가입자당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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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월평균매출액, 해당 서비스가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관련 매출액 산정 결과 >

(단위 : 백만원)

구분 피심인
초고속인터넷 ① 238,452

VoIP ② 6,063
IPTV ③ 11,305

계 (①+②+③) 255,820

② 기준금액 산정 : 관련 매출액 × 부과기준율*

* 부과 기준율 : 세부기준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거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0.5～2.5% 적용

< 기준금액 산정 결과 >

(단위 : 백만원)

사업자
관련 

매출액

기준금액

중대성 약함
(부과기준율 0.5% 이내)

중대
(부과기준율 0.5～1%)

매우 중대
(부과기준율 1～2.5%)

피심인 255,820 1,279 이하 1,279～2,558 2,558～6,395

※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의 영향, 소비자 피해 정도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고려

③ 최종과징금 산정

필수적 가중은 해당 사유가 없어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가적 가중

사유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 임에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세부기준 제8조 및 [별표 4]

Ⅱ. 2호에 의거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중하고, ‘09년도 시정

조치에 따라 피심인이 제출한 업무처리절차 개선내용 이행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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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제8조 및 [별표 4] Ⅱ. 5호에 의거

추가로 100분의 5를 가중한다.

< 최종과징금 산정 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 과징금 가중 비율 최종 과징금

피심인
매우 중대 2,558～6,395

100분의 25
3,197～7,994

중     대 1,279～2,558 1,598～3,197
중대성 약함 1,279 이하 1,598 이하

나 .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이 경품제공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방통위로

부터 과징금 부과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09.9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된 점, 조사가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경품 등의 지급행위를 계속한 점, 경품

등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

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에 의거

31억9천7백만원으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

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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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1. 2. 21.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이 경 자 (인)

위 원 송 도 균 (인)

위 원 형 태 근 (인)

위 원 양 문 석 (인)


